
   2.  예      산      총      칙 



예    산    총    칙

  제 1 조 (총칙)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영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 

          추정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          가. 추정손익계산서

          

차    변 대    변

비  용 순이익 수  익 순손실

16,669,673천원 0천원 5,530,993천원 11,138,680천원

          나. 추정재무상태표

          

차    변 대    변

자  산 부  채 자  본

187,175,045천원 80,830,173천원 106,344,872천원   

          다. 추정현금흐름표(자금계획서)

          

과  목 금 액

Ⅰ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

Ⅱ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

Ⅲ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

Ⅳ. 현금의 증감(Ⅰ＋Ⅱ＋Ⅲ)

Ⅴ. 기초의 현금

Ⅵ. 기말의 현금

△968,180천원

△16,421,051천원

23,222,826천원

5,833,595천원

10,505,272천원

16,338,867천원
  

  

제 2 조 (업무의 예정량) 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           가. 부   과   전   수 : 19,418전          나. 연간총하수발생량 : 17,266천㎥

           다. 1일평균하수발생량 : 47.3천㎥          라. 주요건설개량사업 :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외7건 5,291백만원

  



  제 3 조 (수익적수입 및 지출)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

      

수         입 지        출
제 1 관 하수도사업수익

     제 1 항 영  업  수  익

     제 2 항 영 업 외 수 익

     제 3 항 특  별  이  익

9,459,660천원

2,084,314  〃

7,375,346  〃

0  〃

제 1 관 하수도사업비용

     제 1 항 영  업  비  용

     제 2 항 영 업 외 비 용

     제 3 항 예    비    비

16,524,199천원

16,377,235  〃

0  〃

146,964  〃

  제 4 조 (자본적수입 및 지출)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

          수익적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7,064,539천원은 자본적수입 4,442,019원, 과년도 이월금 및 과년도 영업미수금 

           2,622,520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.

      

수        입 지        출

제 1 관 자본적수입    

    제 1 항 고정자산매각수입

    제 2 항 비유동부채수입

    제 3 항 자본잉여금수입  

16,417,820천원

0  〃

0  〃

16,417,820  〃

제 1 관 자본적지출

    제 1 항 유 형 자 산 취 득

    제 2 항 비유동부채상환금

     제 3 항 기타자본적지출

    제 4 항 예    비    비

11,975,801천원

11,725,901  〃

0  〃

49,900  〃

200,000  〃

  제 5 조 (계속비)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

          

관 항 사  업  명 총     액 년     도 연 할 액

해      당 없     음

  제 6 조(채무부담행위)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

          

사                항 기               간 한      도      액

해      당       없     음

  제 7 조 (지방채)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, 한도액, 기채의 방법,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         

기   채   목   적 한  도  액 기 채 방 법 이 자 율 상 환 방 법

해         당 없         음



  제 8 조 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855,000천원으로 정한다.

  제 9 조 (예산전용 금지과목) 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           (1) 인 건 비 : 1,520,483천원       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: 9,580천원      

  제 10 조 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 하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타 회계로부터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

            금액은 22,949,166천원이다.  

  제 11 조 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 이익잉여금 없음

  제 12 조 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           

구       분 종       류 명          칭 수       량 금       액

해  당  없  음

  제 13 조 (회전기금)  회전기금의 한도액 해당없음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.   05.     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    주     시     장
 


